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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니어클럽 운영 지원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
사업보조
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의 사회참여 지원)
및 제23조의 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

운영 등) 원안가결

운영비보조 해당없음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이성은
2133-7795

문미정
7804

정주애
7805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종로구, 관악구, 강남구, 도봉구, 은평구, 마포구, 송파구

총사업비 총
1,078,244천원

[국비] [시비]
1,078,244천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 ○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☑자치단체 보조 □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□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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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4년
예산액

2015예산액
(A) 2016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951,838

(x-)
962,158

(x-)
1,078,244

(x-)
116,086

(x-)
12

자치단체경상보
조금

(x-)
951,838

(x-)
962,158

(x-)
1,078,244

(x-)
116,086

(x-)
12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건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마련,

제공하여 자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
- 노인복지법 제23조(노인의 사회참여 지원) 및 제23조의 2(노인일자리

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)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- 2015년 노인사회활동(노인일자리) 지원사업 종합안내(보건복지부)

□ 사업내용
○ 지원대상 : 7개소(종로, 도봉, 관악, 강남, 은평, 마포, 송파)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자치단체경상보조금

○인건비 = 927,704천원

- 기본인건비(7개소*212,748,000원*55%) = 819,080천원

- 가족수당(7개소*2,240,000원*55%) = 8,624천원

- 인건비 추가(개소당 1명 - 자치구비 확보 조건) = 100,000천원

○운영비(7개소×27,202,150원×55%) = 104,729천원

○사업비(7개소×11,898,860원×55%) = 45,811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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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1,078,244

시니어클럽 추진계획 수립 2016.01~2016.02 269,561 - 추진계획 자치구 통보

사업 추진 및 현장 점검 2016.03~2016.06 269,561 - 2/4분기 보조금 교부

사업 추진 2016.07~2016.09 269,561 - 3/4분기 보조금 교부

사업 추진 및 정산 2016.10~2016.12 269,561 - 4/4분기 보조금 교부

○ 규 모 : 개소 당 평균 280백만원(시·자치구 매칭)
- ※ ʼ15년도 지원 :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 반영 매칭

○ 사업기간 : 2016. 1. 1. ~ 12. 31.
○ 사업내용 : 기관 전담인력 인건비(시설 당 6인 내외) 및 운영, 사업비
○ 운영방법 : 소득창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민간일자리 마련
- 대상 : 60세 이상의 어르신

○ 재원분담비율 : 자치구 재정수요충족도에 의거 시,구 매칭부담(시비 30%

~ 70%)
○ ‘16년도 소요예산(안) : 1,078,244천원
- 기존(7개소) : 1,078,244천원

□ 추진경위
○보건복지부 지역사회시니어클럽시범사업기관 지정통보(’01.5)
○시범운영 종로시니어클럽 사업개시(‘01.7)
○관악(’02.7), 강남(’02.11), 도봉(’04.4), 은평(’12.4), 마포

송파(’12.5) 시니어클럽 지정
○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사업 이양(‘05) : 4개소(서울시)
-종로(ʼ01.6), 관악(ʼ02.7), 강남(ʼ02.11), 도봉(ʼ04.4)

○명칭 변경 : 지역사회시니어클럽(‘01) → 노인인력지원기관(’04) →

시니어클럽(‘05)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-시니어클럽 사업계획서 제출(예산서 포함) ⇒ 자치구(사업계획서 검토)

⇒ 서울시에 사업계획서 제출(보조금 신청 포함) ⇒ 서울시 사업검토 및

사업비 확정 ⇒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 ⇒ 시니어 클럽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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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시니어클럽 확대로 어르신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

다양한 어르신 적합형 일자리 개발
○어르신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소득보전 및 건강한 노후로 어르신 삶의 질

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

2013년도 ○총 2,448명 (고유사업 335명, 일자리사업 2,113명)

2014년도 ○총 3,004명 (고유사업 463명, 일자리사업 2,541명)

2015년도 ○총 3,024명 (고유사업 303명, 일자리사업 2,721명)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2
(x-)

1,223,350
(x-)
0

(x-)
0

(x-)
1,223,350

(x-)
1,222,143

(x-)
0

(x-)
1,207

2013
(x-)

1,136,934
(x-)
0

(x-)
0

(x-)
1,136,934

(x-)
904,800

(x-)
0

(x-)
232,134

2014
(x-)

951,838
(x-)
0

(x-)
0

(x-)
951,838

(x-)
893,000

(x-)
0

(x-)
58,838


